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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0     사항

1.1     적

        본 시 는 강남 원 시  건축물 신축공사( 비 계 야)에 적 한다.

1.2     공사

         - 내 전 비 공사

         - 프 클러 비 공사

         -  치 공사

         - 상   비 공사

         

1.3     적 코드  

        본 공사  행함에 어 ,  사양  시공  등  다  계 규  규격

        (최근에 개정  것)에 다.

        - 시  치   험물 제조  등 시  등에 한 규칙

        -  계, 등  규격  검정에 한 규칙

        - 한  공업규격

1.4     특 사항

       1) 본 시 에  않  사항  “건 ” 행 「건축 비공사  시 」에 다.

       2) 든 는 (한 검정공사, 한 가 안전공사 등)  검정   합격  

          사 하여야 하 , 사 전에 감   아야 한다.

       3) 공사가 행  또는 료시에는 감 원  하에 시 전  검사  하여야 하 , 할 

          에  실시하는 시 전  검사   경 , 에 합격하여야 한다.

       4) 시 전 료시 공  포함하여 건물  시  에 필 한 체  료( 전 비  

           포함)  시  책 에게 하여야 한다.



2. 비( 계) 공사 시

2.1     내 전 비공사

2.1.1     공사

       1)  아연  것    탄 강 (KSD 3507)  사 한다.

       2) 프  흡 측  공 고 (Air Poket)  생  않  는 심  사

          하여야 한다.

       3) 프  흡 측, 출측에 사 하는 브는 개폐 시  브(OS & Y Gate V/V)  사 해야 

          한다.

       4)  동결  아니하  아티  보  하여야 한다.

          보 께는 다  에 다.

          

경(mm) 25 32 40 50 65 80 100 150 200

보 께(mm) 25 25 25 25 25 25 25 25 25        

     보 시공  는 프 + 보  + 보루  + 비닐 프 + 알루미늄 드  한다.

       5)  는  하 에 견   고 전시  흔들  없  견고히 치하 ,

          다  에 다.

          

    경 간격

20A - 32A 2.4 m 내

40A - 80A 3.0 m 내

100A - 150A 4.2 m 내

상 든 경 각층 다 1개  상
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료 : Carrier Piping Design Manual

       6) 경 65A 상   맞  접,   또는 Grooved 접합  하고, 

          경50A 하   나사  또는 Grooved 접합  한다.

       7) 에 사 하는 는 RESO(Raised Face Slip On) type  사 하여야 하 , 

          쇠에 사 하는 는 RFWN(Raised Face Weld Neck) type  사 하여야 한다. 

           사 에는 3.0mm 상  고무 킹  끼워야 한다.

       8) 는  0.5m 상 1.0m 하  치에 치하여야 한다.

       9) 는  프가 게 접근할  고 노출  에 치하여야 한다.



      10) 는 경 65mm  또는 단  하여야 한다.

2.1.2     내 전 함 치

       1) 함   께 1.5mm 상  강  또는 함  사 하 , 전  STEEL  내 비가 보  

          않는 것  한다.

       2) 전 함 내에 치하는 앵 브는 닥  높 가 1.5m 하가  치한다.

          신  시등  해  1.5m 내 한다. (실제시공)

       3) 전 함 내에는 -  Ø40×15m 2본, Ø40 앵 브 1개  노  1개 상  비

          하여야 한다.

          또한, 전함  상 에는 치 시등, 경종  동 신  비한 것  하여야 한다.

          신 함 11층 상  비상콘 트함 겸 여  또는 단  치 여  - 전  

       4) 내 전 노  단에  압  7㎏/㎠  초과하는 경 에는  접결  측 

          에 감압 치  치하여야 한다.

       5)  겸  전 함  11층 상에 치하는 전 함   65×15m 3본, 

          사 창 1개  추가  내  또는   함  치하여야 한다. 

          3개층 다   함 치  -   65Ø×15m×3EA 창 1EA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  함 치

2.1.3     내 전 비 프 치

       1) 프는 전동  카플 (Coupling)  결 어 공  침 에 착한 것  KSB 6303

          ( 원심 프) KSB 6316( 다단 원심 프)  KSB 6318(양흡 원심 프)에 적합한 것  

          한다.

       2) 프  능  정격 출량에  전양정  100%라 하  체절 전시  양정  전양정  120% 

           초과하  아니하고, 최 출량(정격 출량  150%)에  출양정  전양정  65% 상

          어야한다.

       3) 프  흡 측과 출측에는 시블죠 트(flexible joint)  치하여 프  동  

          에 전달  않  하여야 한다.

       4) 프  출측 에는 체크(check) 브 전에  하여 능시험   체절 전시 

           상  하  한 경 20mm 상    프 브  치하여야 

          한다.

       5) 능시험 에 치하는 량계는 정격 출량  175%  측정할  는 것 어야 한다.

       6) 프   얍 탱크(내 적 100L 상)에 한 압개폐 식(Pressure switch control)

          에 한다.



       7) 프  제어 에는 프  가동여  시하는 동 시등  치하여야 한다.

2.1.4     시험

       1) 건물  최상 층에 치  내 전  사 하  경 , 노 단에  압  

          1.7㎏/㎠ 상  어야 하 , 량  130Lpm 상 어야 한다.

       2) 프  능  본 시  2.1.3.2)항  사항  충족시켜야 한다.

       3) 전동 는 프  최  출량(정격 출량  150%)에  과 하가 걸  않아야 한다.

       4) 압  탱크  압  치는 setting 압 에  동 하여야 한다.

       5)   또는 전 에 하여 폐  매 전, 결   동  등  적  

          보 하  전에 압식 에 한 누 시험  14㎏/㎠  압  2시간 상 시행하 , 

          압시험  고층 에  저층   한다.

2.2     프 클러 비 공사

2.2.1     공사

       1)  아연  것    탄 강 (KSD 3507)  사 한다.

       2) 프 클러 헤드  치할 , 프 치  사  하 , 프 클러 헤드 치  사 하

          여 착하여야 한다.

       3) 식 프 클러 비  경 , 하향식 헤드는 향식  하여야 한다.

          다만, 아 트에 치하는 프 클러 비  경 에는 가   측 에  할  다.

       4) 가 에는 3.5m 내 다 행가  치하여야 하  상향식 헤드  경 , 헤드  행가사   

          에 8cm 상  간격  어야 한다.

       5) 차 에는 가 과 가  사 에 4.5m 내 다 행가  치하여야 한다.

       6) 주행 에는 4.5m 내 다 행가  치하여야 한다.

       7) 식 프 클러 비  경 ,  동결  않  보 조치  하여야 한다.

          보 시공에 하여는 본 시  2.1.1.4  한다.

       8) 가 에 치하는 프 클러 헤드 는 8개 하  하여야 한다.

       9)  접합  65A 상  맞  접,   또는 Grooved 접합  하고 50A 하는 

          나사  또는 Grooved 접합  한다.

      10) 에 사 하는 는 RFSO(Raised Face Slip On) type  사 하여야 하 , 

          쇠에 사 하는 는 RFWN(Raised Face Weld Neck) type  사 하여야 한다. 

           사 에는 3.0mm 상  비  가 켓트  끼워야 한다.



      11) 검 치  하 에 치하는 브는 개폐 시  (OS & Y Gate V/V) 브  치하고, 

          필 시 브  개폐여  실에  항상  가능하  탬 치  브  조

          에 치하여야 한다.

      12) 프 클러 헤드  그 착 적  거 는 30cm 하  한다.

      13)  12항  규정에  하고, 건축물  보  가  가  치 는 프 클러헤드는 

          다 과 같  치하여야 한다.

        

프 클러 헤드  사  

심과 보  거  (a)

프 클러 헤드  사  높  

보  하단 높  거  (b)

0.75m 미만 보  하단보다 낮  것

0.75m 상, 1m 미만 0.1m 미만  것

1m 상, 1.5m 미만 0.15m 미만  것

1.5m 상 0.3m 미만  것

      14) 프 클러 헤드   경 (다  에 해) 에   시공하여야 한다.

          적 상 : 전층

        

 경 25 32 40 50 65 80 100 150

프 클러

헤드  량
2 3 4-5 6-10 11-20 21-40 41-100 101 상

      15) 프 클러 헤드  사  그 착 과 행하게 치하여야 한다.

      16) 청 는 차  끝에 경 40mm 상  개폐 브  치하고, 접결  가능한 나사식        

          또는 고정   하여야 한다.  경  나사식  개폐 브는 내 전 접결   

           것  하고, 나사보  갶  감하여야 한다.

      17) 프 클러  는   높 가 0.5m 상 1m 하  치에 치하여야 

          한다.

      18) 프 클러 는 그 근에 동 치  체크 브  치하여야 한다.

2.2.2     검 치  치

       1) 검 치는 닥  0.8m 상 1.5m 하  치에 치하여야 한다.

       2) 검 치  시험 치는 검 치  가   가  끝  연결, 치

          하여야 한다.

       3) 시험 치  경  25mm  하고, 그 끝에 사  제거한 개  헤드  치하여야 

          한다.



2.2.3     프 클러 비  경보 치  동 치

       1) 경보 치  색  다   경보   가능한 것 라야 한다.

       2) 프 클러 비  신 는 다 과 같  능  어야 한다. ( 신 )

        

          - 각 검 치  동여  시 능

          - 프 클러 프  동여  시 능

          - 원  저  감시 시 능

          - 각 검 치 개폐 브  개폐여  시 능

          - 프 클러 프  원격 동 동  정  능

          -  시험  비 전원 시험 능 ( 신 )

2.2.4     프 클러 프 치

       1) 프 클러 프  치에 하여는 본 시  2.1.3 항 、 내 전 프 치´  

          한다.

2.3       치

       1) 는 각층 다 치하 ,  상물 각  실행거 가 

          는 20m 내, 는 30m 내가  치한다.

       2) 는 닥  1.5m 하  곳에 비치하고 “ ”라고 시한  보  곳  

          에 치하여야 한다.

       3) 산 탄  또는 하 (하  1301 제 )는 하층, 무창층, 폐  거실  사무실

           한 한 개 가 없고 닥 적  20㎡ 미만  에는 치하여 는 아니

          다. 다만, 사식  동 산 는 그러하  아니하다.

2.4      상   비공사

2.4.1    공사

       1)   폴 에틸  피복강 (KSD-3665)  사 한다.



       2)  주철  접합 식  카니칼 죠 트 식  하여야 한다.

       3) 하매   동   상  에 매 하여야 한다.

       4) 전  상  양  전  에  하고  동차등     

          또는 공 에 치하여야 한다.

2.4.2     상   전

       1)  상식 전  동 브가 치  것  사 하여야 한다.

       2) 전  검정  사 하여야 하  눈에 띄  곳에 치하여야 한다.

       3) 전  상물  투  각  140M 내가  치하여야 

         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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